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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문

1. 원고  청구를 각 다.

2. 소송 용  원고가 부담 다.

청 구 취 지

고는 원고에게 209,900원과 이에 여 2013. 4. 9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지 

연 6%, 그 다 날부터 다 갚는 날 지 연 20%  각  계산  돈  지 라.

이 유

  반품 및 불에  고  이용약 에 면, “판매자가 반품보 사를 통지  

경우 고는 구매자(원고)에  불  보 며 반품 또는 과  구매자  



판매자 사이  분쟁이 료 면 그에 라 구매자에  불, 판매자에  송  

등  조 를 취 다.( 26조 사항)”라고 어 있다. 이 사건에  원고는 판매자가 다른 

품  배송 다면  신청  고, 판매자에게 처  배송받  TV 겸용 모니터를 

반품 는데, 판매자는 원고 부터 반품받  모니터가 파손 었  주장 면   

내지 반품요구를 거 고 있다. 그 다면 마켓  운 자인 고 는  약 에 

라 원고  판매자 사이  분쟁이 종결 를 다  불 및 송  등  조 를 취

여야  뿐이고, 원고 도 판매자가 아닌 고를 상  반품 내지 불에  

청구를  권원이 없다고  것이다. 라  원고  이 사건 청구는 이  없다.

판사 희

※ 소액사건  판결 에는 소액사건심판법 11조 2 3항에 라 이 를 재 지 아니   있습니다.


